
틀린  생각  바로잡기
귀하의 건물이 대중에게 열려 있다면, 장애가 있는 사람이 접근할 수 있어
야 합니다. 이런 기준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귀하 건물의 준수 여
부에 대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틀린 점을 바로잡아 볼까요?  

1990년 미국 장애인법(ADA) 은 미국 연방법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공
공건물 및 상업 시설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시설을 접근할 수 있게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건축법에 건축 관련 접근 조항이 들어 있는데, 이것이 건물의 준수 결정 기준이 됩니다. 건
물의 준수 여부는 건물 공사 혹은 변경 당시 적용된 캘리포니아 건축법에 근거합니다.  

틀린 생각 
내 건물은 오래된 건
물이어서 준수할 필
요가 없어. 

진실

“책임 면제” 조항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책임 면제” 조항이라고 하면 ADA가 제정되기 전 지어진 건물에는 
ADA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인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건물의 
년수나 역사적 중요성에 상관없이 어떤 건물이라도 대중이 이용할 수 있
으면 제공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건물이 준수를 위해 갖춰야 할 것이 있으면, 공인 접근 전문가
(CASp)가 알려줄 수 있습니다. 

내가 건물의 소유주가 
아니니까 나는 위반 책
임이 없어. 

준수 의무가 건물주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양자가 건물 내 공공 영역의 접근성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
다. 건물을 임차하고 있거나 빌려 쓰는 경우, 건물의 접근 시설에 대해 누가 
책임이 있는가에 관해 계약을 할 것을 권합니다. 
CASp가 건물을 검사했는지, 만약 검사했다면 건물이 모든 건축 관련 접근
성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임대차 계약서에 들어 있어야 합
니다. 

기준이 항상 바뀌기 때
문에 계속 준수를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 

귀하의 건물 관련 건축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ADA는 20년이 넘는 기간 중  단 한 번만 수정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건축
법은 정기적으로 수정되지만, 귀하 건물의 준수 여부는 건물이 처음 공사
되었을 때나 마지막으로 변경되었을 때의 건축법에 의해 결정됩니다. 접근 
규정이나 지침이 수정되었다고 해서 준수로 결정된 건물이 준수 위반으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접근 시설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귀하 건물이 해당 기준(ADA와 캘리포니아 건축법) 준수를 하는지 여부를 
CASp가 알려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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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정보를 원하고, 귀하의 지역 내 CASp를 찾고 싶으면 다음 웹사이트로 가십시오: https://www.dgs.ca.gov/DSA/
Resources/CASp-Property-Inspection.




